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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천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4고 2153  모욕

피  고  인 이OO (51-1),  목사

주거  충남 부여군

송달장소  인천 남구

등 지  경주시

검       사 구 ( 소), 이 아(공판)

변    인 변 사 태(국 )

판 결  고 2014. 9. 26.

  

주 문

피고인  벌  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 벌 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  1일  산한 간 피고인  

노역장에 한다. 

 벌 에 상당한 액  가납  명한다.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  피고인  2014. 1. 9. 17:00경 인천 남구 도 동 OO타워 지 에 있는 피고인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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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에 , 목사인 OO, 이OO이 함께 있는 자리에  한국 독 연합회 표회장인 피

해자 OO에 하여 피해자가  연합회 회장 임  변경  한 임시 회에  피고인

 언  살하는 등 권 에 이  사울 처럼 행동하 다는 이  “ OO 목사

는 경에 나 는 악신들린 사울 과 같다”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 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  일부 법 진

1. 고소장

1. OO에 한 경찰 진 조

[피고인과 변 인 , ① ‘악신들린 사울 과 같다’는 표 이 사람  인격  경멸하는 추

상 인 가 판단에 해당 지 않  뿐만 아니라 모욕  고 도 없고, ② OO, 이OO이 

피해자  근들  파가능 이 없어 공연 이 없 며, ③ 피해자 부  지시를 

 OO, 이OO이 피해자  임 연장  한 변경에 조해달라는 취지  돈

를 건 자 이를 나 라  하여  같이 말하게 었 므  사회상규에 지 

아니하여 당행 에 해당 다고 주장하나, 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

들에 하여 인 는 다  사 , 즉 ① 경에 나 는 ‘사울 ’  권 에 이 어

워  사 인 ‘다 ’  질 하여 창   죽이 다 실패하고 ‘다 ’  죽이 고 쫒아다

니   국  군사가 쏜 살에 상  입고 산  피신하다가 자살한 극  

,  피고인이 경  인용하여 하 다고 하 라도 피해자에 하여 “ 경

에 나 는 악신들린 사울 과 같다”고 말한 것  피해자  인격  경멸하는 추상 인 

가 판단에 해당  뿐만 아니라 모욕  고 도 인 는 , ② 사 OO, 이OO이 

피해자  근이라 하 라도 OO, 이OO이 피해자  ·인척 계 등  한 계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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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OO, 이OO 등  통하여 판시 표 이 리 알 진 

사실  인 하고 있어( 사  24면) 파가능 이 있는 , ③ OO, 이OO이 피고

인에게 돈 를 달하  하 다고 볼 근거가 없  뿐만 아니라, 사 그  같  상

황이었다고 하 라도 이 사건 범행  경 , 단, 법  피해 도 등에 추어, 피

고인   같  행 가 목  당 , 단  상당 , 보 이익과 침해이익  법익 

균 , , 보충  등 당행  요건  갖추고 있다고 할  없어 당행 에 

해당 지 않는  등  종합해보면,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립 다고 할 것이므

, 피고인과 변 인  주장  모  아들이지 아니한다.]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  택

   법 311조, 벌  택

1. 노역장

   법 70조 1항, 69조 2항

1. 가납명

   사소송법 334조 1항

   이상  이  주 과 같이 판결한다.

  

      판사      권 엽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